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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2016  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
 1. 스포츠동아  발행인  송  영  언

 2. 스포츠조선  발행인  방  성  훈

 3. 일간스포츠  발행인  홍  성  완

 4. 東亞日報    발행인  임  채  청

 5. 朝鮮日報    발행인  홍  준  호

 6. 스포츠서울  발행인  유  지  환

 7. 중앙일보    발행인  김  교  준

 8. 한국경제    발행인  김  기  웅

 9. 매일경제    발행인  장  대  환

10. 부산일보    발행인  안  병  길

 

주 문

  스포츠동아 2018년 1월 3일자 11면「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/기다리

고, 기다리던 9~10년근 산양삼!」제목의 광고, 스포츠조선 1월 3일자 13면「강

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/기다리고, 기다리던 9~10년근 산양삼!」제목의 광고, 

일간스포츠 1월 3일자 16면「강원도 횡성 덕고산에서 자란/기다리고, 기다리던 

9~10년근 산양삼!」제목의 광고, 東亞日報 1월 8일자 B5면「강원도 깊고 깊은 

산속에서 자란 산양삼/2018년 새해맞이 10+10행사 이벤트!」제목의 광고, 朝鮮

日報 1월 9일자 B4면「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/2018년 새해맞이 

10+10행사 이벤트!」제목의 광고, 스포츠서울 1월 10일자 11면「강원도 깊고 

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/2018년 새해맞이 10+10행사 이벤트!」제목의 광고, 

중앙일보 1월 11일자 B5면「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/2018년 새

해맞이 10+10행사 이벤트!」제목의 광고, 한국경제 1월 11일자 A26면「강원도 

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/2018년 새해맞이 10+10행사 이벤트!」제목의 

광고, 매일경제 1월 16일자 A27면「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

/2018년 새해맞이 10+10행사 이벤트!」제목의 광고, 부산일보 1월 18일자 36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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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강원도 깊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양삼/2018년 새해맞이 10+10행사 이벤

트!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위 10개지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

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. 

  그런데도 광고는 제목에「암, 혈압, 당뇨 잡는 강원도 산양삼」라고 적시해 마

치 산양삼이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. 또 간

질환 노화방지 위장병 류머티즘은 물론 항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전해 만

병통치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. 

 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․효과가 있거나 의

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․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․광고를 금지하

고 있는「식품위생법」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.

 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

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,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

윤리강령 1, 3, 4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1), (4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

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

위 원 정 숭 호

장 명 국

이 동 현

장 인 철

김 규 식

강 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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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 

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

서는 안된다.

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1)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, 오도하는 내용

(4)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

하 윤 수

김 영 모

박 현 갑

박 미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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